
전략적 FTA 활용으로 대륙을 정복하라! 

㈜서연이화 

<‘TWO-TRACK 전략’ 수립 및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 구축> 

2016.07.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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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1.위치 : 울산 

 2.분류 : 자동차 인테리어 

 3.주요생산품 : 도어트림, 시트 등 300여종 

 4.고객 : 국내/외 완성차업체 

▣ 사명 : ㈜서연이화 “16 Locations in 9 Countries” 

1. 회사개요 

▣ 수출현황 

-수출실적 : 전체 매출의 70% 

-주요수출국 : 중국, 미국 등 FTA 체결국으로 90% 수출 

-수출형태 : CKD(협력사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 

Europe Site 

•  SEOYON E-HWA SLOVAKIA(Dubnica, Bystrica) 

• SEOYON E-HWA POLAND (Poland) 

• ASSAN HANIL (Izmit, Turkey) 
India Site 

• SEOYON E-HWA INDIA(Chennai) 

• SEOYON E-HWA CHENNAI(Chennai) 

 South Korea Site 

  SEOYON E-HWA(HQ) 

• Ulsan, Asan (2) Plants 

China Site 

• Beijing Hanil E-Hwa(Beijing) 

• Beijing Hanil E-Hwa Tech(Beijing) 

• JIANGSU SEOYON E-HWA (Jiangsu) 

• Liaoning Hanil Jinxing(Liaoning) 

• Zhejiang Hanil Limin(Zhejiang) 
America Site 

• SEOYON E-HWA Alabama(Selma, AL) 

• SEOYON E-HWA Georgia(Lagrange, GA) 

• SEOYON E-HWA Brazil(Piracicaba, SP) 

• SEOYON E-HWA Mexico(Monterrey, Mexico) 



2.FTA  (장애요인 1) 중국해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 ㈜서연이화 HS CODE와 중국 수입자 HS CODE 상이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인사이드 핸들] 

3926.30-0000 

한국 중국 

3926.30 8708.29 

→ 세계 공통 HS 6단위, 타 협정 대비 한-중 양국간  

     HS CODE 불일치 상당 수      

   * 한-APTA 적용 불가(사후적용 불가) 

원산지증명서 



2.FTA  (장애요인 1) 중국해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다 품목인 설비 수출의 경우 HS가 일치해도 중국 수입서류 

    품목순서와 원산지증명서 물품내역 순서가 같지 않다는 

    사유로 특혜세율 배제 

→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여전히 존재 

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신고필증 



2.FTA  (장애요인 1) 중국해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 FTA 특혜세율 사후적용 신청 물품,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수입통관 1개월(30일) 소요 

→ 컨테이너 10여대 모두 하차 후 일일이 검사 실시.  

   제품 설명과 검수를 위해 한국에서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발생 및 심각한 물류 지연 



■ 물품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만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영세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여부가 항상 문제로 대두 

2.FTA  (장애요인 2 ) 

▶협정 별 원산지결정기준 오기재 

 ※ HS CODE 3926.30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BD50% (X) → CTH(ㅇ) 

 원산지(포괄)확인서 부정확으로 사후검증 위험 항시 노출  



■ 유상 사급 거래가 많아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과정 복잡 

■ 협력사 대부분이 중소·영세 기업으로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부재 혹은 원산지관리능력 미흡  

 원산지(포괄)확인서 부정확으로 사후검증 위험 항시 노출  2.FTA  (장애요인 2) 

■ 협력사 경영진의 FTA에 대한 지식 및 관심 부족  

서연이화 

원재료업체 “A” 협력사 

실제물품이동 

완성차 업체 

원산지확인서 

→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관리능력 개선활동 저조 

“B” 협력사 



‘TWO-TRACK 전략’을 통한 한-중 FTA 완전 정복  

3. FTA 활용 <극복과정>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나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한-중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Two-Track 전략’ 수립 

수입 신고 시(사전), 수입통관 후(사후) 건으로 구분하여 특혜세율 적용 전략 수립 



원산지(포괄)확인서 100% 수취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특혜적용이 반려 품목 재판정 

TIP. 원산지증명서의 핵심인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울산세관, 관세평가분류원, 한국무역협회 등 

      FTA 유관 기관을 적극 활용 

3. FTA 활용 <극복과정> 

한-중 FTA 특혜세율 사전 적용 한-중 FTA 특혜세율 사후 적용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중 FTA 특혜세율 적용 한-중 FTA 특혜세율 적용 

*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활용(‘15,’16년), 전 협력사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 권고 

*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시 품목분류심사 결과 및 전문가(관세사)가 검증한 자료 동시 수취 

HS CODE 및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접수 

-TRACK1- -TRACK2- 

  TWO-TRACK 전략 수립 



※ 한-중 FTA 특혜세율 사후적용 절차 

■ 중국 수입신고필증과 C/O HS CODE 불일치 건 비교검토 → 중국 수입면장 HS CODE 기준 재판정 → 사후 적용 신청 

TIP. 상기 프로세스를 통한 중국 측 HS를 데이터화하고 중국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중국 측 HS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한-중 FTA 특혜세율 적용 

3. FTA 활용 <극복과정> 

C/O 발송 
특혜세율 배제

(HS CODE 상이) 
중국 →한국 

＠울산세관 

•수입신고필증   

분석→ C/O정정 

한국→중국 
중국해관 제출 

[관세환급] 

수출 
(한국) 

수입통관 
(중국) 

수입신고필증 
송부 C/O정정 

정정발급
C/O 송부 

FTA사후적용 

  TWO-TRACK 전략 수립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 구축으로 사후검증 위험 해소  

* 세관장확인제도 

 - 세관장이 중소 제조업체가 작성 ·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제도 

3. FTA 활용 <극복과정> 

<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 > 

수출업체와 협력업체간 협업과 공유를 통한 'FTA 원산지관리' 프로세스 

전문가 1:1 컨설팅 
정기교육 및 

현장방문 지도 
HS 확인 및 인증수출자  

인증 유도 
원산지확인서  
정확성 검증 

집합교육(연3회이상) 

* CEO대상 1회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울산세관),  

YES FTA컨설팅사업(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관세평가분류원), 

인증수출자 인증 

(대구세관 등) 

 

세관장 확인제도*등을 통한 

컨설팅 활용 



4. FTA 활용효과 

• 중국 HS CODE 분석 및 데이터수집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함으로써 2016년 2.2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 기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2.2억원 관세 절감 효과 기대(2016년) 

• 중국 통관제도 이해 및 분석을 통한 ‘Two-Track’ 전략으로 원가 절감 및 가격경쟁력 상승 → 수출금액 지속 증가 

전략적 FTA 활용으로 對중국 수출 전년대비 24% 증가(21백만불→26백만불) 

•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보급으로 원산지확인서 신뢰성 확보 및 사후검증 위험 사전 차단 

 

체계적인 협력사 원산지관리 지원으로 사후검증 대응 완벽 대비 



5.시사점 

FTA 교역시대 진입으로 FTA 활용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국가별 

원산지 증명제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FTA 활용 전략 수립 필요 

자체교육 → 전문가 컨설팅 → 품목분류 사전심사 → 제3자확인 및 세관장확 

인제도 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는 다수의 협력사를 보 

유하고 있는 수출업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중국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므로 對중국 수출기업에 중국의 통관환경을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는 당 

사의 ‘Two-Track 전략’ 제시  



감사합니다 


